
Ⅱ . 自己負擔金에 관한 一般的 考察

1. 自 己負擔 金의 意義

가 . 保 險經 濟學 的 側 面

1) 소비 자

화재, 배상책임 등과 같이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에 노출된 상태에서 消費者들은 일상적인 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된

다. 소비자들은 이 危險에 對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중에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비하게 된다. 이 때 소비

자가 최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意思決定基準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장래의 결과에 대한 不確實性이 존재하는 保險市場의 特性에 의하여 가

장 보편적인 의사결정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극대화가설은 보험소비

자에게 최적의 수단의 방법을 찾아내는 의사결정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재화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가설과 같이 보험시장에서 합리적으

로 최적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패러다임이 필요

하게 된다. 즉, 장래의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행동 또

는 방법 중 미래지향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最適의 方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保險經濟學에서는 이를 내일의 날씨, 손해의 발생 등과 같은 미래의 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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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與件的 狀態2)의 不確實性과 意思決

定結果3)의 不確實性이 있는 경우 어떠한 행동 및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인가에 대하여 의사결정자의 所望的 要素의 量과 好感度 사이의 數學的 函數關

係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소비

자를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위험회피자 등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 유형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보험시장과 같이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

는 연구자들은 期待價値法則(Expected Value Rule)4), 平均分散模型(Mean-Variance

Model)5), 確率支配法則(Stochastic Dominance Principle)6), 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 등을 연구, 검토하여 왔다.7)

이 중에서 기대효용이론8)이 대표적인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론으로 소개되

2) 여건적 상태란 의사결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변여건의 현상이다.
3 ) 의사결정의 결과란 의사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각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말한다.
4 ) 기대가치법칙은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여러 대안

들 중 기대가치가 가장 큰 안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위험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합

리적인 의사결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5 ) 평균분산모형은 의사결정기준을 평균과 분산에 의해 단순화시키는 방안으로 사용하

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론적으로 합리성

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효용함수가 이차함수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부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6 ) 확률지배법칙은 위험회피형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려

되고 있다.
7 ) 홍순구, 「손해보험수요에 관한 이론적 고찰」,『보험개발연구』, 1993, 156- 157쪽

8) 기대효용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선택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수익 그 자체보다는 수익이 가져다주는 만족도인 효용에 두고 있는 이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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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 가설을 이용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期待效用假說에 의하면 보험시장은 일반재화시장과 달리 위험의 발생여부와

발생결과를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

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지한 후 財貨組合을 선택하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론을 보험소비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9) 왜냐

하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재화시장에서의 재화조합 선택과

대비되는 새로운 의사결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대효용이론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實現確率의 組合 또는 期待效用을 기준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효

용을 실현확률에 따라 평균한 기대효용10)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危險回避者, 危險中立者, 危險選好者 등으로 분류한 후, 각 소비자들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폰노이만-몰게

스테른 효용함수(von N eum an-Morgenstern utility function)"을 통하여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폰노이만과 몰게스테른은 소비자가 자신의 부에 대한 效用函數

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림 II-1>과 같이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

9) 일반 실물시장에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로 구성되어지는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경

제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재화 및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를 모든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 등에

서는 이러한 가정이 부적절하게 된다.
10) 위험회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효용함수의 모양 (오목), 절대위험회피

도의 크기 (큰 값), 위험프리미엄의 크기(큰 값), 확정동등치의 크기 (작은 값) 등이

있다.

- 6 -



를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위험회피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II-1> 소비자의 행동양태별 기대효용함수11)

먼저 危險選好者는 U1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로서 확

실한 귀결보다는 위험한 귀결을 선호하는 소비자로서 불확실성하에서 기초자산

W1보다 많은 자산의 획득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危險回避者는 U3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로서 불확실한 자산보다는 지니고 있는

위험을 타인(예, 보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특

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危險中立者는 U2와 같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

을 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위험선호양태 중에서 보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는 위험회피자이다. 보험시장에서 危險回避者는 보유자산 모두를 소득의

11) 강태진·유정식·홍정학,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서울, 1996,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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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험자에게 일부 자산을 지급하여 危險을 보험자에게

轉嫁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 危險回避度12)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자

의 효용함수하에서 平均損害額과 보험상품의 확정동등치13)의 차이인 危險保險

料14)를 기초로 소비자는 산정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

게 된다.15)

그러나, 보험료에는 위험의 전가비용외에도 보험자의 사업비용인 附加保險料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는 共同保險, 自己負擔金 등과 같이

위험의 전부를 보험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소비자는

보험자와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16)

12) 소비자의 위험회피도 측정에는 애로우(Arrow )와 프랫(Pratt )이 고안한 절대위험회피도

(absolute risk aver sion )와 상대위험회피도(r elative risk aver sion )가 있다. 절대위험회

피도는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효용함수의 1차 및 2차 미분값을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R a = - U″ ( W)
U′ ( W)

상대위험회피도는 절대위험회피도가 재산상 손실위험이 절대액수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상 손실위험이 재산의 일정비

율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R l = - W U″ ( W)
U′ ( W)

13) 확정동등치란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의 재산상태와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선상의

점을 말한다.
14) 위험보험료 = 기대값 - 확정동등치

15) 김제성, 『위험의 회피기능으로서 보험계약의 최적 부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논문, 1988, 54쪽

16)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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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자

감추어진 특성 과 감추어진 행동 으로 특정지어지는 非對稱的 情報市場인

보험시장은 보험자가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정보를 완벽하게 소비자

와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보험자는 요율산정원칙인 "收支相等의 原則 에 부합

되는 보험가격을 산정하지 못할 수 있다.

自動車保險市場에서는 운전습관17)이나 질병유무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서 거래당사자 한쪽만이 상품의 특성을 알고 있는

상황인 감추어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道德的 解弛18)와 같이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 및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감추어진 행동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감추어진 행동

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한 후, 보험상품의 구매전에

소비자가 지니고 있던 사고위험에 대한 安全意識 또는 豫方意識이 가입이전보

다 弱化될 수 있다.19) 이에 따라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損害發生確率, 損害深度

17) 어떤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습관을

지닌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손

해를 면할 수 있겠지만, 보험에 가입할 당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운전자의 습관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이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니

고 있는 것이다.
18) 사고발생시 보상을 염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이 보

험가입 후에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도덕적 해

이 라고 한다. 이 경우에 도덕적이라는 용어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적 행위

를 연상하기 쉬운데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지칭하

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19)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유무에 따라 대물배상담보의 사고율이 적게는 1.4% (p ) 많게는

3.1% (p )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아래 참조)

< F Y '97 담보형태별 대물배상책임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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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정보가 왜곡되어 부적절한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

게 되는 보험시장에서의 비대칭적인 정보상황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料率體系의

高度化를 시도하거나, 소비자의 감추어진 행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보험, 자

기부담금 등의 제도적인 危險共有裝置를 이용하게 된다.

보험자의 노력중에서 감추어진 행동을 극복하는 보험자의 모습은 <그림

II-2>의 豫防費用20)과 限界便益(m arginal benefits)21) 그리고 豫防費用과 限界費

用(barginal cost)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限界便益

은 예방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편익이 감소하는 체감성을, 그리고 한계비용

은 예방비용의 증가분으로 예방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한

계비용의 정상성(또는 고정성)을 가정할 수 있다.

담 보 형 태 계약건수 사고건수 사고율 격 차주 )

배상책임(대인II+대물) 690,934 44,580 6.5 %
1.4 %(p )

배상책임+자차 35,942 2,839 7.9 %

배상책임+자손 1,527,762 78,079 5.1%
3.1%(p )

배상책임+자손+자차 135,126 11,079 8.2 %

배상책임+자손+무보험 1,948,664 81,790 4.2 %
1.4 %(p )

전담보 4,446,664 250,792 5.6%

주) 격차는 자차가입여부에 따른 사고율의 차이를 말함.

20) 예방비용이란 보험계약자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투자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한계비용이란 예방비용의 변화량을

말한다.
21) 한계편익은 예방비용의 증감에 따라 사고발생가능성이 줄어 생기는 편익을 화폐가

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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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하에서 소비자들은 限界便益과 限界費用이 일치될 때 편익의 극대화

를 이룰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경우의 예방비용을 지출하여 편익의 극대

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그림 II-2>에서 살펴보면 소비가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의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을 MB와 MC라 하면, 예방비용 C0

를 지출하여 편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II-2> 위험보유형태별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22)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가 위험을 모두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의 限界便益

曲線은 예방비용을 일종의 고정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무보험인 경우

의 한계비용곡선 MC와 같다. 또한 限界便益曲線은 위험이 보험자에게 전가되

어 소비자의 손해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동일한 예방비용으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보험시의 한계편익곡선 MB은 MB′로 이동하게 된

다. 그 결과 전부보험을 구매한 소비자는 보험구매전에 지출한 예방비용 C0보

22) 강태진 등, 전게서,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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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적은 예방비용 C1으로 편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게됨에 따라 豫防活動에 대한 필요성이 弱化되어 스스로

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共同保險, 自己負擔金制 등을 활용하여 위험의 일부를 소비

자가 보유하게 함으로써 한계편익곡선의 변화를 유도하여 安全 및 豫防 意識을

소비자들에게 고취시켜 이를 극복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의 한계편익곡선은

전부보험의 한계편익곡선 MB′를 MB' '로 변환되고, 소비자의 예방비용도 C1에

서 C2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예방비용이 증가되고, 전부보험의 경우

보다 안전 및 예방의식을 소비자가 더 지니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한계비용곡선의 변화는 소비자의 危險選好度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소비자에게서 동일한 효과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효용함수

를 이용한 기대효용가설은 소비자의 보험상품구매와 보험자의 공동보험 및 자

기부담금제의 사용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이지만 실무적으로 보

험자와 소비자의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 危 險管 理 側 面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현실화된 손해의 통제(p ost-loss control), 환경적 불안으

로부터 해방(a quiet night' s sleep), 잠재된 손해발생가능성의 통제(pre-loss

control) 등의 목적으로 하여 保險事業의 收支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업무

영역에서 危險管理를 수행하고 있다.23)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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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로는 인수측면의 위험관리, 보험조건측면의 위험관리, 보험료측면의 위

험관리, 재보험측면의 위험관리 등이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요소 및 유형24)

위험관리요소 위 험 관 리 유 형

보 험 인 수
청약자의 요청에 따른 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또는 취소, 담보의 무효

보 험 조 건
본인 일부부담제도, 담보위험의 제한 및 변경,

명시담보

보 험 료 요율등급의 변경, 할인, 할증 등

재 보 험 보유액 결정 등

引受側面의 危險管理는 소비자가 부보하고자 하는 위험의 인수여부에 관한

위험관리로 청약자의 요청에 따른 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또는 취소, 담보의

무효등이 이에 해당된다. 保險條件側面의 危險管理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위

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관리로 보험계약의 체결시 소비자에게 담보위험의 명시, 담보위험의

제한 및 변경, 소비자 일부부담 등의 방식으로 보험조건을 제어하는 위험관리

이다. 保險料側面의 危險管理는 요율등급변경, 할인 및 할증요율의 산정 등과

같은 요율산정과 관련된 위험관리이다. 마지막으로 再保險側面의 危險管理는

보험자의 인수능력(capacity)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보유액 결정 등에 관한 위험

관리이다.

23) 조해균,「보험사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제29집,

1987, 29쪽

24) 조해균, 전게서, 3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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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보험자의 위험관리중에서 保險條件側面의 危險管理 요소는 앞서

설명한 소비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에서 실례를 살펴볼 수

있다. 보험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구매전에 지녔던 안전 및 예방에 대한 의

식이 구매후에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조건측면의 위험관리를 실

시하게 된다. 즉, 보험자는 보험상품에 공동보험과 자기부담금설정과 같은 보험

조건을 채용함으로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된다.

保險者條件側面의 이러한 위험관리는 또한 消費者側面에서도 중요한 危險管

理要素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위험회피성향, 보험금

액, 부가보험료 등을 토대로 自己負擔金의 水準 및 設定에 대한 의사결정를 하

게 된다. 먼저 소비자는 지니고 있는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

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구매여부는 구매시점에서의 기초자산에

대한 機會費用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의 이러한 경제행위는

자기부담금의 설정시에도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Schlesinger는 1981년에 정성분석법(Qu alitative Method)을 사용

하여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가 자기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Szpiro는 1983년에 근사추정법(Ap proxim ation Meth od)

으로 Schlesinger가 고려한 자기부담금 결정요소외에 보험금액 및 부가보험료율

의 요소가 자기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Szpiro는 1987년에

Schlesinger의 정성분석법과 Szpiro의 근사추정법을 비교하여 <표 II-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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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결정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기부담금 변화

구 분
Schlesinger의
정성분석 결과

Szpiro의

근사추정 결과

실제값

(True valu es)
1. 기초자산 증가 증 가 증 가 증 가

2. 손해발생확률 증가 감 소 불 변 감 소

3.상대적위험회피도 증가 감 소 감 소 감 소

4. 1∼3 종합 - 감 소 감 소

5. 보험금액 증가 - 불 변 감 소

6. 부가보험료비율 증가 - 증 가 증 가

7. 5∼6 종합 - 감 소 감 소

자료 : George G . Szpiro, "Op tim al In su rance Coverage : Rep ly," JRI, Vol. LIV,
1987, p 814

먼저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상대적 위

험회피도 등의 자기부담금 결정요소를 살펴보면 보험가입전 소비자의 基礎資産

과 소비자의 相對的 危險回避度를 증가시킨 경우 두 연구 모두 실측치와 동일

한 결과를 얻었으나 損害發生確率에 대해서는 두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얻었

다. 그래서 정성분석법에 의한 손해발생확률의 변화를 반영한 자기부담금의 추

정치는 자기부담금의 실제값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나, 근사추정법의 자기부

담금추정치는 손해발생확률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3가지 공통요소 외에 고찰한 보험금액, 부가보험료율 등의 자기부담금 결

정요소를 살펴보면 保險金額의 변화가 실제값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변화와

역방향으로 자기부담금이 변화된다. 이에 반하여 근사추정법에서는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附加保險料率의 변화에 있어서는 실제값과 근사추정법 모

두 附加保險料率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성분석법과 근사추정법에 대한 Szpiro의 비교결과를 간략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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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실제로 이 결과는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에 관하여 충분하게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에 있어서 어

느 방법이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비교연구가 시

사하는 바는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기초자산, 상대적

위험회피성향, 부가보험료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 共 同保 險 側 面 25)

보험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 즉, 소

비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안전의식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게 된다. 보험자의 이 노력은 보험상품의 개발 및 요율체계의 구축으로 구현

된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설정, 일부보험가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은 보험계약시 손해액을 보험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화재보험의 共同保險特別約款(Coinsurance Clause)

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발생된 손해액이 보험계약 체결시 소

비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현재 거의 모든 손해보험에서 自己負擔金制

(Deductible Clau se)26)가 사용되고 있다. 補償限度의 設定은 보험계약시 설정한

25) 여기서 공동보험은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보험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6) 자기부담금이란 용어는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이고, 이와 반대

로 보험자의 시각에서는 공제금액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최근까지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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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액 이하의 손해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전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의 경우는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보

상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一部保險의 加入은 화재

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에서 부보대상전체를 부보하지 않고 소비자가 위험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일부만을 부보하는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위험의 일정부분을

자가부보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보험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넓은 의미로 볼 때 공동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은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자발적 공동보험, 수동적 공동보험 그리

고 중간적 공동보험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自發的 共同保險은 일부보험의 경

우로서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

의 의사결정에 의해 일부의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受動的 共同保險

은 자기부담금의 경우로서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도 위험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中間的 共同保險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 중

에서 전손보다는 분손 위험을 지닌 소비자에게 적극적 공동보험을 구매하기보

다는 보험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보상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동보

험27)을 말한다.

자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공제금액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

이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자기부

담금이란 용어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이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다.
27) 형식적 공동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손해발생시 보상비율을 약정하는 조

항을 지니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이라고 하면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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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 己負擔 金의 機能

保險은 <표 II-3>과 같이 경제주체들에게 안정성, 능률성, 공평성, 신용성, 저

축성, 현가성 등을 제공하는 私的 機能과 경제적 대비책, 투자성, 예방성, 활동

성 등을 제공하는 公的 機能이 있다. 이 기능 중 몇몇 기능은 자기부담금과 연

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3> 보험의 사적 ·공적기능28)

보험의 사적기능 보험의 공적기능

- 가계·기업·공공기관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장려한다.
- 가계·기업·공공기관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 투자를 가능케 한다.
- 기업활동을 장려시킨다.

- 공평한 비용의 부과를 가능케 한다. -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 가계·기업의 신용도를 증가시킨다. - 사고예방적 역할을 한다.
- 저축을 가능케 한다.
- 가계에 대해서 미래가동능력의

현가계상을 가능케 한다.

먼저 가계, 기업, 공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能率을 向上시키는 보험의 기능

을 자기부담금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경제주체들은 일반적으로 이 위험들로 인하여 생산분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저

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한 측면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전부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제주체들에게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가용가능한

28) 방갑수,『최신보험학』, 박영사, 서울, 1993, 3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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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능률을 향

상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公評한 費用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보험의 기능도 자기부담금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다. 보험자가 소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이

고, 공정한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기부담금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

인 위험보험료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가 소손해

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자가부담하는 경우 보험자는 소비자가 자가부담하

는 정도만큼 손해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소비자에

게 손해액이 절감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소비자에게 保險料 割引惠澤을 공평

하게 제공하게 된다. 이 때 보험자가 소비자에게 절감되는 효과를 모두 되돌려

주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기부담금의 목적을 획득할 수

없다.29)

공적 및 사회적 기능으로서 事故에 대한 豫防的 役割을 수행하는 보험의 기

능도 자기부담금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보험은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거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계, 기

업, 공공기관의 각종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경제주체

들이 보험상품의 구매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위험에 대한 안전 및 예방 의식이

결여 또는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의식변화는 보험사

고시 개별 경제주체들의 부에는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부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30)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안

29) Michael, L . Sm ith an d Georg e L . H ead, "Guidelines for In surer s in Pricing

Deductibles", Journal of Risk an d In surance, V ol. ⅩLV , N o. 2, 1978.6, p218
30) 방갑수, 전게서,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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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예방의식을 유지하도록 하여 사회적 부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의 활용으로 소비자의 예방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의 축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험의 일반적 기능중에서 자기부담금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능

을 살펴보았지만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 보험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나름

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消費者側面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의 효용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는 期待

效用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의 설정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保險者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소손해사고의 처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자기부담금의 운용으로 費用上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에게

보험료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구조의 형성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제를 선택하게 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위

험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31) 또한 소비자가 소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실제손해

율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 즉, 요율체감상승률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32)

社會的 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소

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으로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31) 홍순구, 「자동차보험 공제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손해보험』, 제328호,

1996.2, 23쪽

32) 홍순구, 전게서,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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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消費者側面에 볼 때 보험에

대한 懷疑, 不信 등을 야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손해사고시 소비자

의 자가부담 규모와 보험자의 보상금 규모에 있어서 소비자의 자가부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

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어 보험구매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하나의 분

손사고로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내에서 자가부담하는 경우와 자가부담

규모보다 적은 수준의 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保險者側面에서 볼 때 보험자가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에 대한 보수가

보험료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모집인들은 상품판매시 소비자

의 위험선호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

라 모집인 자신의 실적을 고려하여 최저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도록 유도

하는 단점이 있다. 모집인의 이러한 募集行爲는 보험자에게 있어서 많은 장점

을 지니고 있는 자기부담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보험구매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자기부

담금의 설정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주어 보험가입을 용

이하게 함으로서 마케팅을 활성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제 특히,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를 운용

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손해액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행위는 정직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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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에 따

라 보험상품의 구매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고, 더 나아가 상품의 구매를 기피하

는 경향의 조성으로 보험상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표 II-4> 자기부담금제의 장단점33)

장 점 단 점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 제거

보험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

인세티브구조의 형성

보험계약자의 효용극대화

요율체감상승율의 완화

경제적 대비책으로의 기능 약화

보험에 대한 오해 야기

마케팅의 어려움

도덕적 위험이 적은 보험계약자

의 불공정성 초래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자기부담금제는 경제적 대비책이라는 보험의 기

본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은 소비자의 장래 위험에 대비하는 경

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의 설정은 완벽하지 않은 경제시설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3) Robert L . Brow n , "In trodu ct ion t o Ratem akin g an d Los s Reservin g for Property

and Ca sualty In surance", A CT EX, W in st ed Conn ect icut , 1993, p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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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 己負擔 金의 種類

보험종목 및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다소 상

이하지만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액방식과 비율방식의 자기부담

금제가 있고,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성 자기부담금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 가변성 자기부담금제, 축적성 자기부담금제 등이 있다.

直接性 自己 負擔金制 (S D : S tra ig ht De d uc tib le )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는 초과액보상주의 면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

로서 보험계약체결시 자기부담금 D를 미리 설정하고, 사고시에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에 미달되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손해를 자가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

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이

다.

보상금 = 0 (손해액 < D) (2-1)

손해액 - D (손해액 ≥ D)

이 방식의 자기부담금제는 손해 또는 가액의 일정비율(fixed p ercentage p er

loss or valu e)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比率法34)과 손해당 확정금액(fixed

34)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하여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손해액을 기준하여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비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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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ount per loss)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確定金額法이 있다.

비 율 법 : D = A 손해액 (A : 자기부담금액의 결정비율) (2-2)

확정금액법 : D = a ( a : 자기부담금액) (2-3)

<그림 II-3>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과 보상금

消滅性 自己 負擔金制 (FD : Fra nc h is e De d uc tib le )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는 franchise , ordinary franchise , 無控除免責 , 전

액보상주의 면책 등으로 불리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

D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이하의 손해사고에는 소비자가 손해액 전액을 자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 0 (손해액 < D) (2-4)

손해액 (손해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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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소멸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그러나, 동 제도는 전액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道德的 解態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즉, 소비자들은 실제손해액이 자기부담

금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을 과대계상 및 허위계상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는 석

유, 천연가스, 곡물 등과 같이 자연감모가 발생하는 물건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등과 같은 보험종목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었다.

可變性 自己 負擔金制 (DD : Dis a ppe a ring De d uc tib le )

가변성 자기부담금제는 손해액의 상한값(UD : Upp er Deductible)과 하한값

(LD : Low er Deductible)을 설정하고, 손해액이 하한값보다 적을 경우 손해액

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손해액이 상한값과 하한값의 중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고, 그리고 손해액이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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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35) 이 제도는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의 보험금

공제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손 또는 거대손해에 대해서 공제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와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를 결합시킨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제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한다는 것은 이

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업무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지금은 직접성 자기

부담금제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36)

보상금 = 0 (손해액 < LD) (2-5)

손해액×보상율 (LD≤손해액≤UD)

손해액 (손해액 ≥ UD)

<그림 II-5> 가변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

35) Robert L . Brow n , 전게서, p42
36) 이기형, 『화재보험의 공제금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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蓄積性 自己 負擔金制 (CD : Cum ulativ e De d uc tib le )

축적성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가 표준보험료의 α%를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지급하고 손해액이 보험기간중 기불입한 보험료액수에 도달할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1-α)%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이 시점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일명 參與性 自己負擔金制(participating deductible)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 유리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37)

기타

지금까지 설명한 자기부담금제 외에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를 변형시킨 기간성

자기부담금제가 있다. 期間性 自己負擔金制(elim in atin g or w a itin g p er io d

d ed u ctib le)38)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정하지 않고

계약시 설정한 면책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전부를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면책기간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전부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단계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의 자기부담금제가 있다. 이에는

식(2-6)과 같이 자기부담금 D와 자기부담비율 RD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37) 방갑수, 전게서, 233쪽

38) 동 방식의 자기부담금은 질병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에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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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0 (손해액 < D) (2-6)

(손해액-D) ×(1-RD) (손해액 ≥ D)

이 방식(이하 變形自己負擔金制라 함)은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에서 자기부담금

을 설정하는 방법인 확정금액법과 비율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1차적

으로 확정금액법에 의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

하여 2차적으로 초과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II-6> 변형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이 방식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자기부담금1과 자기부담금2로 가정하면 손해액

이 자기부담금 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손해액 전부를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D'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림 II-4>과 같이 보상금과 자기부담금

의 관계를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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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 변형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구성관계

보 상 금

(손해액-D)×(1-RD)

자기부담금

D'

자기부담금 D

앞서 설명한 자기부담금제와 유사한 제도로서는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의

보험이 있다. 이는 자기부담금제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시에 설정한 보상한도이

하의 손해사고는 보험자가 전부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보상한도

까지는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그 초과분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는 형태의 보험

이다. 이 형태는 보상한도의 초과분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자기부담금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는 소손해사고의 면책으로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안전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자

기부담금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한도를 설정

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29 -


	II. 자기부담금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자기부담금의 의의
	가. 보험경제학적 측면
	나. 위험관리 측면
	다. 공동보험 측면

	2. 자기부담금의 기능
	3. 자기부담금의 종류


